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2. 9. 20.>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의

종류 (제9조제4항제2호 관련)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토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

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

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중교

통계획

7.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8.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

ㆍ관리계획

9. 「물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10.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역사방사업계획

11.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

13.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지역수자원관

리계획

15.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습지보전실천계획

16. 「어장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시행계획

17.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

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종합계획, 같은 법 제23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계

획, 같은 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

전계획, 같은 법 제351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 같은 법 제351조의2제

1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 같은 법 제37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

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378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



획 및 같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연안관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19. 「주거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20.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21.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 토양보전계획

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23.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

2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행정계획 또는 지방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행정계획


